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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성 강화

홍미영
류춘호

국문요약

2013년부터 지방정부는 성인지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앞서 시행중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와 함께 정책의 성 인지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두 제도는 법적근거와 정

책학습의 방식이 달랐지만 상호 연계해 운영할 때 보다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고찰하고,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두 제도 간 연계가능성

을 검토하고, 연계 시 점검할 이슈들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부산시의 경우 2013년도 성인지예산제도는 60%, 최근 3

년간(’09∼’11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경우 45.5%가 상호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두 제도간 연계성 강화

를 위해 첫째, 두 제도 간 전략적 연계맵 구상,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셋째, 성인지예산 심

사기능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주제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정책연계, 성별 정책수요

Ⅰ. 서론

최근 국가재정법1)에 이어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도 예산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었다. 성인지예산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성인지예산제도 실행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올 2월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과 전산프로그램(e-호조시스템)을 개발, 3~4월 성인지예산서 시범교육과 시범작성을 실시했다. 
5~6월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개선사항들을 보완해 7~8월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9~10월 성

인지예산서를 본격 작성, 11월 예산안을 의회 제출해 12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순으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했다.
이같이 성인지예산제도가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성인지정책의 주요

한 정책수단으로 추진되어 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의 연계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2005

1) 2007년 ｢국가재정법｣이 시행되었으나 부칙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서서와 결산서의 국회 제출은 2010회계년도 

예산과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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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도입되어 시행해 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역시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에 따라  

2012년도에 새롭게 지침을 변경했다. 7~8월 지방자치단체의 2013년도 사업예산 세출명세서(안)이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선정해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법령이 

다르고 주무부처가 달라 지침이 다르고, 그 결과 동일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 분석평가와 예산이 

다르게 반영될 우려가 있어 두 제도 간 연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대부분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연계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론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연계할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 두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두 제도 간 연계성 강화는 비록 

제도 설계의 주체와 추진체계는 달라도 제도 설계 목적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도 간 상호보완

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제도적 관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라는 해석학적 실증주의 관점에서 각 제도의 설계와 운영원리가 공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Ⅱ. 정책수단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성

1. 정책연계의 의의

연계(Collaboration)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정부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기관들이 조직 및 업무

의 경계를 넘어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NAO, 2001). 연계(Collaboration)는 공식적･비공식적 협상을 

통해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상호 접촉하여 관계의 규칙과 구조를 함께 통치하는 과정이다. 그 

결과 상호 규범을 공유하고 상호 편익을 창출하는 과정이 된다(Barbara eta., 2006;Thomson & 
Perry, 2006). 연계는 주어진 정책목표 달성과 성과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수립→집행→평가 등

의 정책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정책연계는 통합관점 제공, 난제해결, 전달체계 개선, 혁신촉진, 비용

효과성 제고하는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요한 정책전략기법의 하나다.

2. 정책연계 수단으로서 성별영향분석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정책연계는 정책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다른 시각, 다른 관점, 다른 해결책(solution)
을 벗어나 통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책연계를 통하여 해결책을 갖는 과정이 바로 정책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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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별영향분석과 성인지예산제도는 ‘성 주류화’라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기 다른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구조화된 성별격차 요인’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제도적 설계(institutional design)의 과정에서 관점과 전략의 공통

적 요인과 차별적 요인이 상호 결합되어 구조화된 성별정책수요를 개선할 수 있다. 이 두 제도의 

상호협력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공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수단간 

연계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활용하는 전략적 기획이 필요하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

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

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2). 따라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성인지예산제도

예산이 性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성인식(gender awareness) 및 

성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하고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

평성을 구현한다.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정부 예산 및 정책의 성 평등한 

재원배분을 제시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는 분석단위, 범위, 측정지표 등에서 비교할 수 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는 단위, 지표, 측정치, 논리모형 단계, 정책범위 등의 관점에서 차이점을 

<표1>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평등의 ‘정책환경’이라는 거

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기술한다. 반면 성인지예산제도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조율(policy 
tuning)을 통해서 정책환경을 개선한다. 따라서 정책목표-정책수단의 계층성과 같이, 성별영향분석제

도-성인지예산제도는 제도적 계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교호적인 변증법적 측면도 존재한다. 
즉 두 제도는 각각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두 제도가 공진화(coevolving)하게 한다. 
그 결과 성 주류화의 정책목표가 승수효과(multiplier) 나타날 수 있게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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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성인지예산제도는 보다 단･중기적인 관점에서 정책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성인지예산서는 보다 신속하게 성 평등적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단위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별통계 성별형평성: 사업수혜자 성별수혜분석
지표 질적지표 양적지표

측정치 기술･수식 기술･수식
논리모형 투입→과정→산출→결과→영향→환류 투입→과정→산출→결과
정책범위 포괄적 구체적
정책환경 정책환경 정책집행→정책결과
평가유형 과정평가, 총괄 평가 집행평가

<표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3.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간 연계성 검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의 지표항목을 <표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

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지표항목과 기입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

러나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면 양 제도가 상호 연계된 구조다. 예컨대, 성별영향분석의 성별특성 반

영 지표는 성인지예산서 보다 성별수혜를 분석을 세밀하게 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성인지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은 3년간 시계열 자료를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 등 3가지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정책개선의 조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공통점

Ⅰ.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사업의 
 성별 
 요구도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사
업의 성별 요구 차이
②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③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
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①∼③)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⑨분석대상
선정)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④)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①
②③/⑧)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⑦)

성별통계

2.사업의 성
별 형평성 

④ 사업수혜에서 성별 특성 반영(✔)
⑤ 예산배분에서 성별 특성 반영(✔)

Ⅱ. 
성평등을
위한 조치
사항

3. 법령 ⑥ 법령 반영 계획(✔)
4. 예산 ⑦ 예산 반영 계획(✔)

5. 사업 ⑧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분석평가 대상 선정
⑨ 제외사업, 대상사업(인적대상, 시설
설치･개선, 남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
은 사업)

<표 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지표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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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적용과 한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째, 제1단계는 정

책환경 분석 단계다. 제1단계는 정책환경과 주요 요인(사회문화･경제･신체)의 관계성을 분석한다. 성

별영향분석평가가 ‘사업･법령･계획’이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환경적 차원에서 그 특성이 

분석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 사회문화･경제･신체(생물학적)적 관점에서 정책 환경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2단계는 수혜자 특성분석과 예산배분원칙 수립이다. 제2단계는 예산배분원칙 도출이다. 성

별요구도에 따라 수혜자 특성분석을 통해 예산배분 원칙의 필요성을 점검 한다. 이 과정은 예산배

분원칙을 결정하고 단-중기적으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정부활동 과정에 반영할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제3단계는 미래 정책계획 반영이다. 제3단계는 1∼2단계의 사실적 증거에 기초(evidence- 

based)하여 미래의 정책계획 수립, 정책설계, 정책집행에서 법령, 예산, 사업수행방식에 정책을 반영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3단계의 과정을 갖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제도적 취약점은 정책계획(plan)수준

에 한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계획-집행-점검(plan-do-check)의 관점에서 보면 ‘계획’단계가 주종을 

이룬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반영결과를 제출(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집

행이 수반되는 대상은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법§9;영§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집행은 ‘Ⅱ. 성평등조치 사항’으로 정책 지침(guide)의 차원에서 멈

출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다. 정책집행주체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이 종료 

후 2월말까지 제출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는 ‘검토의견과 검토의견 반

영’에 대해서 기술(description)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표 달성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
단지 예산이나 운영방식에 반영하였다고 기술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례･

규칙의 경우 제도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차원에서, 법정계획인 경우 계획 수립 시기의 미래로 등

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중-단기적 관점에서 접근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법령, 계획, 사업)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 관점 즉 ‘회계년도(1.1∼12.31)’내에 정책으로 반영하거

나 차기연도에 예산상 조치를 취할 수 있기는 성인지적 정책수단이 보다 효과적이다.

2) 성인지예산서의 적용과 한계

첫째, 제1단계는 사업배경 이해단계다. 제1단계 성인지예산서는 사업개요 상 정책목표. 정책내용 

등을 통한 정책배경에 대한 이해 단계다. 성별영향분석의 ‘정책환경 분석’은 ‘성평등 관점’에서 접

근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서는 ‘정책내용 분석’이 초점이다. 
둘째, 2단계는 성별수혜의 종합분석이다. 제2단계는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자(분모)↔사업수↔수혜

자(분자)↔예산’ 등 3가지 관점에서 총합분석이 이루어진다. 성별영향분석의 “④ 사업수혜에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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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특성 반영(✔)”분석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된다.
셋째, 제3단계는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대책이다.  3단계는 1∼2단계에서 파악된 ‘정책내용과 정

책수혜자’의 관계성에 기초하여 성별격차원인과 그 결과를 확인한다. 
넷째, 제4단계는 기대효과와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다. 4단계는 3단계에서의 원인 분석에 따른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즉, 정책개입(policy on)이 이루어진다면 달성될/기대되는 정책효과를 기술하

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지표를 설정하는 단계다.
이상과 같이, 성인지예산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성평등 관점을 견지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

런데, 성과관리 예산의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분류체계에서 ‘세부사업’을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적’부분에 한정하거나 ‘개별적 사업’에 한정되어 정책의 파급효과가 다소 낮을 수 있다는 한계

점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별영향분석이 성인지예산서의 단기적 시계를 장기적 시계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다. 공공정책의 개념에서 볼 때, 법령이나 계획은 보다 상위수준에서 개별적인 정책단위(사업)
에 영향을 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획은 중장기(5년∼10년)간 미래가치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이슈개발을 위한 정책기획 기능이 가능하다. 반면, 성인지예산제도는 단기적 관점에서 예

산을 반영할 수 있다. 

3) 연계에 따른 위험요인: 제도 설계 목적과 부합여부

각 제도는 설계 목적을 달리하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계할 때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

인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
첫째, 통합에 따른 정책딜레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성인지예산제도’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단위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성인지예산사업은 ‘세부사

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분석평가와 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적용가능하고, 작성

이 쉬운 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8년간

(2005∼2012년) 공공부문에 새로운 정책실험으로 도입된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가 오랜 정책학습을 

통해서 행정문화, 행정절차로 정착되는 단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기본법이 제정되고, 관련 지침이 

마련됨에서 법 제정이전에 가졌던 남녀 성별분리통계의 요소가 적어졌다. 반면 성인지예산서에는 

성별분리 통계가 그대로 도입됨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서 작성에서 배운 정책학습이 그대로 적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제도화에 따른 사업범위의 확대라는 긍정

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새로운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법을 학습해야하고, 지난 8년간 

익힌 성별영향분석의 학습경험은 사장되거나 성인지예산서 작성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되었다. 
둘째,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의 문제다. 통계의 생산과 관리, 활용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정통계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그런데 이렇

게 생성된 행정통계들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면, 성별분리통계가 중요하고, 성별영향분석제도, 성인지예산서와 같은 정책수단의 지위에서 보고

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책수단으로서 성별분리통계는 성별영향분석제도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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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예산제도의 정책수단의 수단에 불과하다. 즉 성별분리통계나 성인지예산제도는 성 주류 정책의 

하위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가 서로 경쟁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즉, 경쟁과 진

화의 원리에 따른 기대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두 제도와 모방효과에 의해서 서로 유

사해지는 동형화(isomorphism)의 원리를 따를 수도 있다는 약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가 갖는 상호보완적 효과 즉 비용효과 차원

에서 연계성을 고려되어야 한다. 연계로 인하여 상호 고유의 제도설계 목적과 가치가 생산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Ⅲ.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성 분석: 
부산시 사례 

두 제도 간 연계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시가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2013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기술적 연계의 맥락에서 일치성을 살펴보고, 향후 두 제도 간 연계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논의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상사업 현황

부산시 본청의 201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수는 일반회계 총 6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89,536백만원이다. 조직별로는 11국, 3직속기관, 32부서, 5사업소에서 작성했으며, 사업분야는 여성

정책기본계획 관련 사업 18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30개, 기타 자치단체 추진사업 18개이다.

분야 사업수(%) 예산액 주요사업 

여성인력 활용 및 취업영역 확대 22(23%) 43,352
여성취업활동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성평등 추진 기반 조성 19(21%) 39,669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사업, 공중화장실 및 하
수도시설개선 사업

보육환경 지원 및 가족 안정성 강화 10(48%), 90,250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양
육 지원사업

여성권익보호 및 문화･경제적 지위 향상 9업(6%) 11,395
서민금융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문
화교실 운영사업 

양성평등 교육 확대  6(3%) 4,870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지원 사업, 아동학대 예방 
교육사업

계 66(100%) 189,536

자료: 부산광역시(2013).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재정리.

<표 3> 부산광역시 2013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90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1호

실국명 부서명 201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명
일치여

부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취업활동지원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
북한이탈주민 지원 -

출산보육담당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
보육지원센터 운영 보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

아동청소년담당관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운영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표 4> 2013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과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일치현황

한편, 2012년 부산시 본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은 총 71개 사업으로 48개 부서가 참여

했다. 따라서 2013년도 성인지예산사업(세부사업)과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단위사업)간 

연계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일치성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일치성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는 2013년 성과예산 사업명세서안을 대상으로 2012년 과제를 선정하

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토록 되어 있어나 실제로는 단위사

업에 한정할 수 없고, 세부사업과 개별사업까지도 선정하게 된다. 
성인지예산 대상과제는 역시 2013년 성과예산 사업명세서안을 대상으로 2013년 성인지예산서 

적용가능한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와 성인지예산 대상과제를 동

일선 상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와 2013년 성인지예산과제를 비교해

야 한다. 그런데 성인지예산과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별영향분석평

가 과제가 된다. 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인지예산의 기준을 넘어서는 과제도 분석평가가 가능

하기에 성인지예산 대상과제를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와의 일치성을 검토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66개다. 이중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과 일치하는 것은 39개 사업으로 60%에 달한다. 요약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성인지예산사

업의 외향적 동형화하는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의 수준과 범위가 넓은 성별영향분

석 사업과 보다 구체적인 성인지예산사업의 실질적인 일치성은 별개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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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공동생활 가정운영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육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사업 -

광역 새일지원본부사업 -

여성문화회관 문화교실 운영 문화교실 운영 ✔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

복지
건강국

사회복지과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

저소득 장애인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 ✔
장애인복지일자리 제공 장애인 일자리제공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고령화대책과

독거노인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
노인일자리확충(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확충사업(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

보건위생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
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 ✔
결핵관리 결핵관리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태아기형 사전예방 -

건강증진 특화사업 -

취약계층 건강검진 저소득 가장 등 건강검진 ✔
기획재정관 유시티정보담당관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 -

경제
산업
본부

경제정책과 서민금융지원 금융소외자 소액금융대여사업 지원 ✔

고용정책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지원 강화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기업지원과
여성기업 지원 -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 ✔

산업
정책관

신성장산업과
풍력발전 고등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

부산그린코디 사업 -

기간산업과 신발산업 인력양성 신발산업 인력양성 ✔
창조도시

본부
도시재생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행복마을 만들기 ✔

건축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 공공디자인 워킹그룹 운영 ✔

행정
자치국

총무과 국내훈련 국내훈련 ✔
자치행정과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링 운영(보조) -

교육협력과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

문화
체육

관광국

체육진흥과
전문체육관련 지원 -

생활체육교실 운영(직접) 생활체육교실 운영(직접) ✔
전시컨벤션과 MICE 전문인력 양성 MICE 전문인력 양성 ✔
시립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립미술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양 항만물류과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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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명 부서명 2013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2009~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취업활동지원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010년 본청: 다문화가족 지원 기반 확

충
2011년 본청: 다문화가족 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
2011년 본청: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추

진(북한 이탈 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출산보육담당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표 6> ‘13년성인지예산사업과 최근 3년간(’09∼‘1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비교

농수산국

수산정책과 나잠어업인 지원

수산진흥과 어업인 육성 지원 수산업 경영인 지원사업 ✔
농축산유통과 농업경영인 지원 -

환경
녹지국

환경정책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그린리더 양성교육 ✔
생활하수과 공중화장실 개선 공중화장실 개선 ✔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 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화명수목원 관리사업소 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숲해설가운영) 화명수목원 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전문인력 양성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 ✔
소방학교 기본전문과정 운영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 활성화 ✔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전문교육 운영 전문교육과정 운영 ✔

농업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양성 -

농업전문인력육성 농업전문인력 육성 ✔
농촌생활 기술보급 -

계 66개 39개

2) 201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과 최근 3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일치성

2013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66개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

업과 일치하는 사업은 중복을 포함하여 총 30개 사업으로 45.5%이다. 예컨대,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2010년)’,‘방과후돌봄서비스(2011)’에 적용된 사업이다. 
요약하면,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가 발전함에 따라서 성인지예산사업과 연계성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연도 2009 2010 2011 계

연계사업수 6 9 15 30

<표 5> 2013년도 성인지예산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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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센터 운영 2011년 본청: 보육 지원 센터 운영

아동청소년담당관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운영 2011년  본청: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2010년  본청: 청소년 활동여건조성 
  (청소년 문화존)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2010년 본청: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2011년 본청: 방과후돌봄서비스

아동공동생활 가정운영 지원
2010년 본청: 아동성폭력 전담체계 구축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육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사업 -

광역 새일지원본부사업 -

여성문화회관 문화교실 운영
2011년 본청: 문화교실-야간･특강반 운

영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2009년 본청: 아동학대예방사업

복지
건강국

사회복지과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

저소득 장애인 지원 2011년 본청: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제공 2011년 본청: 장애인 일자리제공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고령화대책과

독거노인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2011년 본청: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확충(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

보건위생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

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

결핵관리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태아기형 사전예방 -

건강증진 특화사업 -

취약계층 건강검진
2009년 본청: 정신보건시설 이용자 건강

검진
2011년 본청: 저소득 가장 등 건강검진

기획
재정관

유시티정보담당관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 -

경제
산업
본부

경제정책과 서민금융지원 -

고용정책과
직업능력개발훈련

2011년 본청: 직업능력배양 및 취업지원
강화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 훈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기업지원과
여성기업 지원 -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 2009년 본청: 소상공인 지원정책

신성장산업과

풍력발전 고등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

부산그린코디 사업
2010년 본청: 그린웨이 조성
2011년 본청: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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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과 신발산업 인력양성 2010년 본청: 신발산업 인력양성 사업

창조
도시본부

도시재생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

도시경관담당관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 2010년 본청: 공공디자인공모전

행정
자치국

총무과 국내훈련 -

자치행정과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링 운영(보조) -

교육협력과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지원 2009년 본청: 평생교육진흥기반 확충

문화
체육

관광국

체육진흥과
전문체육관련 지원

2009년 본청: 시민체육활동증가 위한 체
육시설  확충

2010년 본청: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교실 운영(직접) -

전시컨벤션과 MICE 전문인력 양성 2010년 본청: 관광안내 전문인력 양성

시립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립미술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양
농수산국

항만물류과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2011년 본청: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수산정책과 나잠어업인 지원 -

수산진흥과 어업인 육성 지원 -

농축산유통과 농업경영인 지원 2009년 기장군: 농기계 기술교육

환경
녹지국

환경정책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

생활하수과 공중화장실 개선 2011년 본청: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푸른도시가꾸기사
업소

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 -

화명수목원관리사
업소

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숲해설가운영)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전문인력 양성 -

소방학교 기본전문과정 운영 -

인재개발
원

인재개발원
전문교육운영(글로벌리더양성, 리더쉽역

량 등)
-

농업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양성 -

농업전문인력육성 2011년 본청: 농업 전문인력육성

농촌생활 기술보급 -

계 66개 30개

3. 두 제도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선행될 조건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시 우선 검토할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관점에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연계의 수준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연계를 무엇이라고 보는가의 문제가 있다. 두 제도를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연결하는 것을 연계라고 볼 것인가이다. 미시적으로 대상과제를 일치

시키는 것을 연계라고 볼 것인지, 거시적으로 두 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을 연계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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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두 제도를 통해 각각의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연계하고 볼 것

인지 등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 연계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연계는 당장 가능하기도 하

고 요원하기도 해 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연계를 찾는다면 어렵

지 않을 것이고, 두 제도의 완전한 일치, 즉 대상과제, 기준,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두 제도가 공

존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처럼 두 제도 간 연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제도적 효과를 기대

하는지를 먼저 고민할 문제이다. 연계를 추진하기 이전에 연계의 범위, 수준, 정도를 명확히 규정

하고 연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예측하는 작업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계의 가능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각 제도의 기능을 고려할 때, 두 제도

간 연계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가려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인지예산은 예산으로

서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제도의 효과는 극대화 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성별이슈를 발굴

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투입해 정책을 통한 사회적 성평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예

산이 예산으로 기능할 수 있고, 평가가 평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

본적인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연계의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계의 효과성 고려가 필요하다. 두 제도를 연계할 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연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연계를 했을 때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구체

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연계를 했을 때 부정적인 효과는 없는지, 부정적 효과를 극복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2) 현행 제도적 여건에서 두 제도 연계 시 고려할 사항

첫째, 대상과제 선정으로 현재 기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가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보다 훨

씬 포괄적인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인지예산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

더라도 성별 이슈발굴과 파급효과에서 가치롭고 활용가능한 과제가 다수 있다. 예컨대 공원조성, 
도시계획, 지역개발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을 적용하면 전체 성별인구 대비 

성별 예산수혜 현황으로만 배분되어 실제 예산수혜의 형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성인지예산의 효

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반면 성인지예산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수혜의 범위가 명

확한 과제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으로 판단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였다고 해도 성인지예산을 적용할 수 없는 과제가 다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둘째, 대상과제 선정기준으로 현재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적용 

대상과제가 동일해서 그 결과가 예산반영과 정책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인다. 이들이 동일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연계고리가 필요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

인지예산 대상사업 분석단위가 같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선정할 때도 예

산서를 확인하고 선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서를 확인하지 않고는 사업단위가 정책사업인지, 단위사

업인지, 세부사업인지, 개별사업인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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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침 상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단위가 단위사업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성인지예산

은 세부사업에서 작성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1차적으로 사업단위부터 연계의 한계가 있다. 성별영

향분석평가 사업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추출한다는 현행의 지침은 태생적으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일치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도 간 연계를 논의하면서 사업단위의 불일치는 공무원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의 기준은 분석단위와 수준이 달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동일한 명칭의 성인지예산사업이 존재

하기 어려우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에 다수의 성인지예산사업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는 성별영

향분석평가 사업을 통해 성인지예산을 적용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공허한 이상이 될 수 있다.
셋째, 과제수행자의 명료성 고려가 필요한데, 현행 평가 및 예산서 작성 사업의 단위로 인해 과

제 수행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단위사업에 세부사업 수행자가 여러 명 있고, 
한 세부사업 안에는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0여명까지도 개별과제 담당자가 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과제수행자 별도, 성인지예산 과제수행자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과제에 대한 분석

과 예산반영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제도 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넷째, 추진일정의 순차성이 필요한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성인지예산과 거의 동일한 시기

인 9~10월 중에 추진된다. 그러나 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정책과, 예산은 행정안전부와 예

산담당관실이 추진하기에 추진 주체 간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분석평가서와 예산서 

작성 담당자가 다를 경우, 평가 결과와 예산분석 결과가 다르게 도출되었다면 정책개선과 예산반

영도 다를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더 큰 범위에서 추진되고, 분석평가 결과가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해 성인지예산을 통해 결과를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해 보인다.

3) 종합의견 

현재의 추세는 두 제도 간 연계라고 했을 때 마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반드시 성인지예산

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가 된다. 성인지예산 과제는 사람을 수혜

대상으로 하고, 성별수혜가 명확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인지예산보다 훨씬 큰 틀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다룰 수 없는 가치와 

이념, 이슈를 다루어낼 수 있지만 반드시 성인지예산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두 제도는 상

호보완적인 연계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예산은 예산으로 기능하게 하고 평가는 예산을 포함해 

성평등의 가치를 제시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계는 다양한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다. 연계의 고리를 다소 유연하고 느슨하게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두 제도의 강점을 살리면서 각 제도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는 단계적 추진 필요하다. 처음은 성인지예산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하고 향후 성인지예산 과제의 대상범위를 확대해 성별영향분석평

가와 연계 추진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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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적 시사점 및 연계성 강화방안

1. 정책적 시사점

1) 구조화된 정책기조와 예산문화 개선에 대한 점진적 접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제도적 효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지난 8년간(2005∼2012년) 공공부문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킨 성과가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의도한 바람직한 사회적 상태를 달성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 화장실 개선 정책의 경우 현재까지 사업 진행속도로 추진될 경우 76년이라는 정책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조선일보, 2012/10/21). 반면 군 피복사업 평가에서 지적된 여군에 대한 군

복이나 화장품비 지급은 국방부의 정책의지에 따라서 1년∼2년 동안에 성별 관련 정책수요 불균형

을 시정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2) 성별 정책수요에 대한 단절적 정책 균형 시도

평형중단/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은 안정적인 변화를 벗어나 정책문제에 대한 적시성 

있는 해결책을 구상할 때 필요하다(남궁근외 옮김, 2005:69-70). 점진적 해결책은 높은 재정적･사회

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집중적인 정책패러다임 변환을 위해서 ‘평형중단/단절균형’을 통한 

성별영향을 미치는 정책(법령･계획･사업), 성인지예산 조치가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혁신적인 정책

변화(평형중단)는 새로운 정책이미지 결과로 일어나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예산배분의 핵심가치

(예산편성 과정)에 외부충격(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과 시행)을 주는 ‘평형중

단’의 정책의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정책경험을 축적 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성인적 관점의 지속

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목적과 내용이 양성평

등이나 성차별과 무관하여 성인적 관점에서 접근 여지가 적은 사업, 양성평등정책과 연관성이 낮

은 사업 등이 성인지예산서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인지예산제도는 제도 도입 시기, 
운영 등을 통해서 현재 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인프라 구축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 선정 및 관련 통계의 활용

정책지표(policy indicator)로 활용 가능한 성별통계의 축적과 활용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성별수혜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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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예산 배분구조가 성평등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본다. 따라서 성별통계와 성별수혜 분석

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정부 자원에서 관련 통계의 생산과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관련 통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존재여부나 활용 방법에 대한 정책정보에 대한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정책통계의 소재(locus)와 활동 방법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

다. 실제로 관련 행정통계가 작성･관리되고 있지만 소재와 활용방법을 인식,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다. 

4) 제도 간 정책 연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제도설계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두 제도의 미시적･거

시적 연계가 필요에 대한 정책 공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두 제도의 정책연계는 첫째, 보다 넓은 

시각에서 어려운 정책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점 있다. 둘째, 정책대상 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위한 정책조준(targeting)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인지예산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의도

했던 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서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책단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정책형성 정책이슈개발 정책의제화

정책결정 공감대 형성 예산반영

정책집행 정책 환경조성 정책결정과 집행

정책수준 정책/단위사업 세부사업

<표 7>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따른 기대 효과

두 제도의 정책연계는 <표7>과 같이 제도설계의 의도된 정책목표를 제도적 집행과정 즉,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 등에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정한 방

식으로 제도적 적합성(appropriateness)을 확보할 수 있다.  

2. 두 제도 간 연계성 강화방안

1) 두 제도 간 전략적 연계 맵 구상 

성 평등을 위한 정책개선과 예산배분 구조의 변화를 통한 성별 정책수요를 반영한다는 공통적인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정책’차원에서,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차원에서 구

조화된 ‘성별 정책수요’ 격차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두 제도는 <표 8>과 같이 차이점

이 있지만 종국적 목표는 정책이나 예산의 ‘투입(input)→활동→산출(output)→결과(outcome)→영향

(impact)’이라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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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개념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
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서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
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
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
성에 반영하는 제도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시행령 
∘여성발전기본법 §10, §10의 2

∘성인지예산서: 지방재정법 §36의 2 및 동 시행령
                §40의 2
∘성인지결산서: 지방재정법 §53의2, 동 시행령 
                §63의 2

대상

￭대상
❶ 법령(조례･규칙의 제･개정안)
❷ 계획: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
         하는 계획
❸ 사업: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자체사업 대상, 보조사업제외)
❹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심의･조정

￭제외
∘기관 운영･관리 및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계획/사업

￭필수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
  ∼’1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국고보조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법(2012. 3.16.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최근 3년간(’09-’1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사업 
∘기타 성별 수혜분석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 지정

￭권장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국고보조외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단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원  칙: 세부사업
필요시: 단위사업 또는 개별사업

시기

∘법령등: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의 법제담당의 
         자치법규안 심사 전에 분석평가 실시
∘계획: 기본 계획 수립전
∘사업: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전까지

∘예산안 제출시

적용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표 8>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vs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이 두 제도의 운영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발현하여 단~중~장기적으로 성 주류화 정

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어떻게 제도적

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맵을 구상(design) 해야 한다. 
성과관리 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초한 연계성 강

화가 필요하다. 특히 예산안 첨부서류로 ‘주요 경상사업/투자사업’설명서는 ‘개별사업’으로 작성한

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은 ‘단위사업’으로, 성인지예산서는 ‘세부사업’(단, 필요시, 단위사업)으로 작

성한다. 따라서 예산안 첨부서류와 성인지예산서와 성별영향분석의 단위가 각각 달리한다. 결국, 같

은 성과예산서에서 분석과 평가의 단위가 다르다. 즉 같은 성과예산서에서 다른 분석 시각과 원칙

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점을 어떻게 연계하여 운영할 것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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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예산안 첨부서류 성과보고서

정책수준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 필요시 단위사업, 개별사업)
개별사업

성과계획
(성과목표, 성과지표)

주: 성과예산 사업구조: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개별사업

<표 9>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예산안 첨부서류, 성과보고서의 사업단위 비교

2)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은 기존프로그램의 질적 항상을 목적으로 하며, 그 주된 대상은 기존 프로그램의 집행

과 전달과정이다. 모니터링의 요점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결정사항이 전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수와 태만을 개선하는 데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시작단계 뿐만 아니라, 시작된 후에도 지속되

는 영속적인 활동이다.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시행과 프로그램의 전달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Monitoring)은 해당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나 문제점에 대한 정

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모니터링은 “정부 주요 정책･사업 추진상황을 상시 진단･점검하여 정

책의 혼선이나 추진지연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개선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활동”으로 같은 역

할을 수행한다. 정책･사업 추진상의 혼선과 담당 부서간 갈등 시급한 조정과 해결이 필요한 문제

점이 확인하여 정책담당 부서에 문제 사항을 적시(Problem Identification)하고 해결책 촉구한다. 정

책 및 사업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위해서 문제를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모니터링

은 정책 및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및 환류단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업개선에 활용이라는 

장점을 갖는다(류춘호, 2013).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정책반영은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인 조례와 규칙, 계획, 사업 등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정책반영

에 시간이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조례나 규칙,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의 경우 1∼2년 이내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들 대상별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 따른 사업

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다. 

3) 지방의회의 성인지예산 심사 역량 강화

성별영향분석이나 성인지예산서가 집행부의 노력으로 시행된다 해도 그것을 외부의 관점에서 심

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은 지방의회이다. 집행부가 작성한 성인지예산서 사업이 성

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서 추출된 것이라면, 그것의 모집단인 성별영향분석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

고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야 성인지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예산상의 부속서류로서 지위를 갖는 ‘성인지예산서’는 기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대상

이 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첨부서류와 다른 시각에서 ‘성인지예산서’가 심사되어야 한다. 집행부

의 공무원은 성인지예산서나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무’이
기에, 교육 등을 통해 두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반면 지방의회의 경우 그러한 두 제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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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시간이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심사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지방의회의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기능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예산서를 심사기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

조된다. 역량강화는 의원 개인, 상임위원회 수준에서 교육훈련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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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lose Collabor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 Gender Budgeting

Hong, Mee Young
Ryou, Chun Ho

According to the 2011 Local Financial Act, A Gender Budgeting(GB) statements and balance 
sheets became mandatory since 2013 fiscal year in Local Government. Ahead of the trial that is 
being Gender Impact Assessment(GIA) and Gender Budgeting are policy instrument to achieve 
goal of gender mainstream and gender equality objective. Even though the two institutions(GIA, 
GB) can be differ from Act and policy learning. but if two institutions close collaboration that it 
can expect policy effectiveness. We analysed Busan Metropolitan City’s Gender Budgeting Fiscal 
Year 2013. We identify three main policy implication: the first, strategic linked map of Gender 
Budgeting & Gender Impact Assessment. the second, formation of Gender impact analysis’s 
monitor system. Finally, Strength budget appraisal mechanism in local Government Council.

Key Words: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 budgeting, policy collaboration, policy needs 
for gender


